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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통적인 연공급의 대안으로 직무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학자들은 직무급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임금 연공성을 완화시킴으

로써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적자본기업패널｣ 3〜6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

면 우리나라에서는 근속연수가 10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약 40% 증가하였

다. 또한 t 년도의 직무급은 t+2 년도의 임금 연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t+4 년도의 임금의 연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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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의 대안으로 직무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박우성, 2014; 유규창, 2014a). 직

무급은 사람 중심의 임금체계인 연공급과는 달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이러한 직무급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는 정년 60세 법제화,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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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경쟁의 격화와 성장률의 저하, 급속한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가 있다. 직무급의 도

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연공급은 고도성장기의 안정적인 환경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급변하는 환

경에 대한 적응 및 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경제사

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박우성, 2014; 유규창, 2014a).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정년 60

세 법제화로 인해 연공급의 전제조건인 기업 내 인력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해지고 있다고 한다(김재원․유규창, 2016; 정진호 외, 201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이제 시대적 소

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70)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급은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시키고, 차별 방지 및 공정성 제고, 조

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글로벌한 임금체계의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박우성, 2014). 직무급의 도입을 주장하

는 학자들에 의하면 직무급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임금체계이며, 대내적으

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임금체계”(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 2017: 49) 이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임금체계 현황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3,691개 기업 중 2017년 상반기에 근속․연공급을 축소하거나 직무급 또는 역할급을 

도입․확대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12.4%로 201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2018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안춘식, 

1992; 한국생산성본부, 1996). 하지만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직무급은 우리나라

에서 확산되지 못했고 직무급을 도입했던 기업들 대부분도 연공급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김동배 외, 2005;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77).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과거의 시도들이 실

패로 끝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으나(김동배 외, 2005; 대한서울상공

회의소, 1977), 직무급을 둘러싼 논의들이 실증적 검증 없이 이론적 논의에만 머물렀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직무급은 서구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임금체계이

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그 효과가 서구와는 상이하

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무급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생산적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무급이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임금

체계 개편 논의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의 많은 문제들

이 지나친 임금의 연공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직무급은 이러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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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직무급과  연공급은 상호배타적인 제

도가 아니다(박희준, 2013, 2017). 조직은 상호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합이

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제도도 직무와 사람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급에는 근속연수 등의 인적 요소가, 연공급에는 직무의 가치 

등의 직무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박희준, 2013, 2017; 

Gomez-Mejia, Berrone & Franco-Santos, 2010; Lawler, 2010).

또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일본의 직능급의 실패에서 잘 볼 수 

있다. 일본은 1960년대에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직능급을 도입하였으나 점차 근속연수가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

한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사실상 연공급과 동일하게 운영되게 되었다(안희탁, 2007). 우

리나라의 경우도 직무급을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이 실제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민수, 2017). 

직무급과 연공급이 상호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직무급 운영상의 어려움은 직무

급이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한적일 것임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집한 ｢인적자본기업패널｣ 3〜6차 자료를 활

용하여 직무급이 과연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는지, 만일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Ⅱ. 직무급과 임금의 연공성에 대한 고찰

직무급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근속연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의 연공성에 기인한다. 임금의 연공성은 임금관리

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을 어렵게 만들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근속연수가 높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정규직의 

증가를 초래한다. 직무급은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박우성, 2014; 유규창, 

2014a). 

이러한 기대의 바탕에는 직무급과 연공급이 상호배타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즉 연공급이 학력이나 근속연수 등의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제도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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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시장임률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

한 주장에 의하면 직무급에서는 원칙적으로 근속연수 등의 인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은 처우가 직무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고, 임금

인상이나 처우개선은 직무의 변동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는 일에 아무

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 효과를 억제하거나 통

제하기 쉽다”(박우성, 2104: 29).  

하지만 Lawler(2000)에 의하면 직무급이 널리 쓰이고 있는 서구에서도 “근속연수가 높

은 근로자들이 항상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 대부분은 보상을 결정

할 때 연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사실 연공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pp. 

199-120).” Gomez-Mejia, Berrone, and Franco-Santos(2010) 역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공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기업이 임금결정 시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기업 특수적 기술의 축적과 이연 

임금 등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Becker, 1964)에 의하면 임금의 연공성은 기업 

특수적 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이 분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Becker, 1964; 

Hutchens, 1989).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을 모든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일반적 기술

(general skills)과 특정 기업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기업 특수적 기술(firm-specific skills)로 

구분한다. 일반적 기술은 모든 기업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는 미래의 임금 상승을 통하여 이러한 비

용을 회수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기업 특수적 기술은 특정 기업에서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

에 이를 위한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은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

해 증가된 생산성은 기업의 몫이 된다.

하지만 기업 특수적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만일 기업 특수적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 되면 기업은 교육․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고용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교육․훈련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시장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훈련 이후에는 교육․훈련으로 증가된 생산성보다는 

낮지만 시장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한다. 

즉 임금의 연공성은 기업 특수적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와 기업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도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Blackmore & Ho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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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Jacobs, Hofmann, & Krista, 1990).

임금의 연공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이연임금이론(deferred compensation theory, 

Lazear, 1979, 1981)이다. 이연임금이론에 의하면 임금의 연공성은 근로 생애주기 전반기

의 임금의 일부를 후반기로 이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Lazear(1979, 1981)는 임금을 이렇

게 이연시키는 것이 각각의 시점에서 생산성과 임금을 일치시키는 생산성 임금보다 효율

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연임금체계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태만이나 부정행위(shirking)

로 인해 중도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이연임금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연임금은 근무

태만이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연임금제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

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비용이 많이 드는 감독(monitoring)이나 성과급

(outcome-based contract)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에 의하면 임금의 연공성은 감독이나 성과급과 부(-)의 관계를(Barth, 1997; 

Bayo-Moriones, Galdon-Sanchez, & Guell, 2010; Groshen & Krueger, 1990; Heywood & 

Wei, 1997), 근로자들의 노력과는 정(+)의 관계를(Adams & Heywood, 2011)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 역시 임금의 연공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심리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

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 배분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규범을 형성하게 되는데 연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쓰이는 자원배분 규범이다(Fisher, 2008; Fisher & Smith, 2004; 

Hundley & Kim, 1997; Resbult, Insko, & Lin, 1995). 조직이 보상관리에서 연공을 중요하

게 고려하는 이유는 연공에 따른 보상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축적한 과업수행 능력과 사회․심리적 역량이 조직 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공에 대한 보상은 또한 현재의 보상의 불평등

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장래의 높은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

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Fisher, 2008; Rusbult, et al., 1995).

이상의 논의는 연공급을 사용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직무급을 사용하는 서구에서도 

임금결정시 근속연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awler, 2010). 근속연수의 

임금효과에 대한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속연수가 10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10-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Altonji & Shakotko, 1987; 

Altonji & Williams, 2005; Buchinsky, Fougere, Kramarz, & Tchernis, 2010; Topel, 1991).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 중 근속연수의 임금효과를 가장 낮게 추정한 Altonji and 

Williams(2005)조차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의 증가를 함께 고려하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

자는 근속연수가 1년인 근로자에 비해 50-60%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무급에서 연공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처럼 연공급에서도 직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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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인사관리는 부-과-계 등의 조직구조에 기초하여 부장-차장-과장-계장-

주임-사원의 직위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직급과 직위, 직책이 모두 일치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직급 및 직위체계는 유사한 가치를 가진 직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직무

급의 직무등급과 그 개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현상에는 한 직급 내에서 직

무의 변화 없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의해 임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상위 직책으로의 승진을 

통해 임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연공급적 요소라

면 후자는 직무급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비록 최근 팀제 등의 도입으로 조직구조가 단순해

짐에 따라 상위 직책으로의 승진 없이도 직급과 직위의 상승을 허용하는 등 직무급적 요

소가 약화되었기는 하나, 같은 팀원이라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이 근속연수가 낮

은 직원에 비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직무

급적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희준, 2013, 2017). 

한편 직무급의 임금 연공성 완화에는 기업들의 직무급 수용 실태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직무급을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은 직무급의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무급의 설계 및 도입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제도적으로는 직무급을 도입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직무급의 기준과 원칙을 임금관리에 적

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공급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동배 외, 2015; 송민수, 

2017). 기업들이 직무급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횡단적 직무시장의 미활

성화 및 직무별 시장임금의 부재,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로 인해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

격차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수행방식 등(송민수, 2017)의 제도

적 요인들과 한계호봉에 막힌 임금인상, 승진 정체 등에 의한 근로자들의 불만 및 노동조

합의 저항 등(김동배 외, 2005)의 수용성 문제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전통적인 연공급의 대안으로 직무급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직무급이 우

리나라의 과도한 임금 연공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급과 연공급

은 상호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이 직무급

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무급이 임금 연공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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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집한 ｢인적자본기업패널｣이다. ｢인

적자본기업패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적자

본의 축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격년마다 동일 기업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이다. 

｢인적자본기업패널｣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 기업 Data｣에 속한 기업 중 1차 산

업 등과 같이 인적자본의 축적이 크게 의미가 없거나 대표성이 없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

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면서 일반기업 이상인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산업별, 

규모별, 기업형태별로 약 5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인적자본기업패널｣은 

기업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

는데 근로자 조사는 팀 단위로 산업과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조사하고 있다. ｢인적자본기업패널｣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3차 조사부터 표본설계를 변경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3차(2009)에서 6차(2015)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 변수 및 측정

(1)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직무급 실시 여부는 가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직무급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들이 1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급 외에 임금의 연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인 연봉제 실시 여부, 직능급제 실시 여부, 상대적 임금수준, 상대적 복지후

생수준, 선발비용, 성과평가, 제조업 여부, 상장 여부(KOSPI, KOSDAQ), 기업전략, 노동

조합 유무, 기업규모, 수출 비중, 조사연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봉제, 직능급, 

제조업, KOSPI, KOSDAQ, 노동조합은 모두 가변수로 측정되었다. 

상대적 임금수준과 상대적 복리후생수준은 사원 1년 차, 과장 1년 차, 부장 1년 차의 

연간 총 급여와 복리후생수준을 동종업계 대비 5점 척도(1 =동종업계 평균보다 많이 낮

음, 5 = 동종업계 평균보다 많이 높음)로 측정한 세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변

수의 Cronbach Alpha값은 각각 0.88과 0.97이었다. 선발비용은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채용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측정하였으며, 성과평가는 균형평가표, 역량평가, 다면평가의 활용 

여부를 가변수로 측정하여 이를 합산하였다. 기업전략은 품질전략, 신제품 개발전략,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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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 전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원가우위 전략을 기준범주로 하여 품질전략과 신제품 개

발전략을 나타내는 두 개의 가변수로 투입되었다. 수출 비중은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규모는 정규직 근로자 수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

수는 ｢인적자본기업패널｣ 3차(2009년)와 4차(2011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연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도로써 임금의 연공성을 측정하였다. 

근속연수의 임금효과는 ｢인적자본기업패널｣ 4차(2011년), 5차(2013년), 6차(2015) 근로자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j에서 t년도에 근속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함수를 통해 

추정하였다.

Wijt = AjtXijt + βjt근속연수ijt + uijt (1)

Wijt = j 기업 근로자 i의 t년도 연간 총 근로소득(단위 만 원),

Xijt = 근로자 특성 벡터,

근속연수ijt = j 기업 근로자 i의 t년도 근속연수,

Ajt = 근로자 특성의 회귀계수 벡터,

βjt = j 기업 t년도의 근속연수의 회귀계수

uijt = 잔차.

βjt는 기업 j에서 t년도에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가설검증에서 종속변수(임금의 연공성)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임

금함수에서의 근속연수의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임금의 연공성을 측정하는 것은 기존의 연

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강창희․권현지․박철성, 2016; Levine, 1993). 본 연구에

서는 근속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각 회사에 대해 연도별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임금에 대해 응답한 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기업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임금함수에는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가변수), 학력(8점 척도), 정규직 여부

(가변수), 사무직 여부(가변수), 입사 시 직급(7점 척도), 주간근로시간 등이 통제변수로 포

함되었다. 임금함수에 직무나 직급은 통제변수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직무나 직급을 통제

할 경우 직무나 직급 내 임금분산만을 분석에 활용하므로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미치

는 영향이 과소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임금의 연공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이 직무

나 직급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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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기도 하다. 

    

3. 분석방법

직무급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직무급의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박우성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직무급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t년도의 직무급 활용 여부가 t+2

년도와 t+4년도의 임금의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βjt+2(또는 βjt+4) = DZjt+ γ직무급jt+ vjt (2)

βjt+2(또는 βjt+4) = 회귀식 (1)에서 추정한 t+2년도(또는 t+4 년도)의 j 기업의 근속연수의 임금

효과

Zjt = j 기업 t 년도의 기업특성

직무급jt = j 기업의 t년도 직무급 활용 여부,

D = j 기업 t년도의 기업특성의 회귀계수 벡터,

γ = 직무급이 근속연수의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  

 vjt = 잔차. 

t+2년도 분석에는 2011년도와 2013년도의 종속변수를 사용한 271개 기업 385개 표본

이, t+4년도 분석에는 2013년도와 2015년도의 종속변수를 사용한 181개 기업 268개 표본

이 활용되었다. 분석방법은 기업 당 표본의 수가 평균적으로 1.5개를 넘지 않으므로 고정

효과 모형이 아닌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표 1>은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근속

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임금 연공성, β)은 t+2년도의 경우 139.79, t+4년도의 경우 

138.80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t+2년도와 t+4년도에 임금이 

각각 139.79만원과 138.80만원씩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2년도와 t+4년도

의 평균임금이 각각 4,182.48만원과 4,156.69만원임을 감안하면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t+2년도에 3.34%, t+4년도에 3.33% 증가하였다. t+2년도와 t+4년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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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수의 임금효과(βt+2와 βt+4)간의 상관계수는 0.75(p <.001)이다. 

전체 표본 중 13%가 직무급을 채택하고 있으며, 직무급은 t+2년도에는 임금 연공성(β)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t+4년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 = 0.17,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제, 상대적 임금수준, 상대적 복지후생수준, 

선발비용, 성과평가 등의 인사관리 변수들은 모두 t+2년도와 t+4년도의 임금 연공성(β)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능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가설검증을 위한 확률효과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직무급은 t+2년도의 임금 연공성(β)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t+4년도의 임금 

연공성(β)에는 유의미한 정의 효과(γ = 25.99,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

무급을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t+4년도에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함

에 따라 임금이 25.99만원 더 증가했다. 이는 t+4년도의 근속연수의 임금효과의 평균 

138.80만원과 비교할 때 18.7% 높은 수치이다. 

<표 2>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

(1) (2)

βt+2 βt+4

직무급t -3.95(9.91) 25.99(11.14)*

직능급t -3.41(12.04) -21.39(12.86)

연봉제t 7.97(8.54) 15.68(9.58)

상대적 임금수준t 7.05(4.83) 6.54(5.12)

상대적 복지후생수준t 10.83(1.69)* 8.99(4.97)

선발비용t 0.30(0.17) 0.02(0.17)

성과평가t 7.37(3.67)* 2.43(4.07)

제조업t -75.42(11.61)*** -64.47(15.60)

KOSPIt 1.50(8.99) 3.11(10.65)

KOSDAQt -1.01(4.86) 2.14(5.78)

전략-품질t 4.67(7.23) 9.57(7.96)

전략-신제품 개발t 10.51(9.02) 20.31(9.53)*

노동조합t -4.93(7.94) -6.72(9.43)

규모t 0.00(0.00) 0.00(0.00)

수출비중t 0.42(2.62) 3.33(3.05)

연도t -1.22(2.32) 2.48(2.37)

상수t 2577.36(4662.87) -4880.764(4765.29)

n 385 268

R
2

0.30 33

Wald χ
2

123.71
***

75.84
***

*** < .001, ** < .01, * < .05.

t =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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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하여 직무급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 중 직무분석을 실시

하고 이를 직무평가 및 직무급 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n=8)로만 제한하여 다시 분석

한 결과도 <표 2>의 결과와 유사했다. 이 경우에도 직무급은 t+2년도의 임금 연공성(β)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t+4년도의 임금 연공성(β)에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증가(γ = 84.40,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의 

성과급을 기본급 대비 차등 지급된 비율로 측정하여 통제한 후에도 변화하지 않았다. 상대

적 복지후생수준을 제외한 인사관리 변수들과 기업규모나 노동조합 등은 임금의 연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Ⅳ. 결 론

최근 정년 60세 법제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저하,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격화 및 환경변화의 가속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

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직무급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

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직무급을 둘러싼 논의들은 이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직무급이 실제로 임금의 연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

는 ｢인적자본기업패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직무급이 임금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급은 t+2년도에는 임금의 연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t+4년도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급을 둘러싼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논문의 분

석결과에 의하면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3.33-3.34% 증가하여 근속연수가 

10년과 20년인 근로자는 신입사원에 비해 각각 38.76%(1.033310), 92.55%(1.033320)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

여 기업수준에서 임금의 연공성을 추정한 강창희․권현지․박철성(2016)의 연구의 근속

연수가 10년 및 20년인 근로자가 근속연수가 1년인 근로자에 비해 각각 1.44배 및 1.86배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표본의 성격과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위의 결과는 근속연수가 10년인 근로자가 신입 근로자에 비해 

50-60%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미국(Altonji & Williams, 2005)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공급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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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이 오히려 임금의 연공성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급이 임금

의 연공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한 가지 가능성은 직무급 도입으로 인해 근

로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이연임금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이 임금의 연공성을 강화하였을 

가능성이다. Lazer(1979, 1981)의 이연임금이론(deferred compensation theory)에 의하면 

연공급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근로 생애주기 후반으로 이연하게 된다. 

기업이 기존의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급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들은 과거에 축적한 이

연임금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근속연수가 낮

은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이연임금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이연임금

에 대한 보상은 임금의 연공성의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직무급을 도입한 기업이 낮은 

등급의 직무로 전환된 직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임금상승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기존의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사례(박

희준, 2017)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직무급

이 임금의 연공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직무급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가능

성이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공급과 직무급의 차이를 임금 연공성의 정도가 아니라 임금결정과

정에서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연공급인 호봉제는 직급과 근속연수

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표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미국

의 경우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임금총액이 정해지고 이를 성과와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근

로자들에게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임금의 연공성은 

직무급과 연공급이 유사하더라도 같은 근속연수를 가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분산이나 성

과에 대한 보상 정도는 직무급의 경우가 연공급에 비해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차이

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직무급의 측정의 어려움이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직무급이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업 중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무급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고용노동부, 2015). 비록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직무급을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분

석과 직무평가 등을 통하여 직무급을 설정하는 경우도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변수들이 현

장에서 직무급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표본의 제한으로 인해 고정효과 모형이 아닌 확률효과 모

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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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은 기업 특유의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직무급을 측정한 t 년도와 임금 연공성을 측정한  t+2년도와  t+4년도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조직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임금 연공성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인적자본기업패널｣은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면서 일반기업 이상인 기업들을 모집

단으로 하는 확률표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각 연도에 임금에 대해 응답한 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기업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기업들에게 적

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가 10년인 근로자는 신입사원에 비

해 약 40%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임금의 연공성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직무급의 임금 연공성 완화 효과

는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공성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직무급의 임금 연공성 강화 효과는 직무급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

능성이 있으므로 직무급의 효과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급은 임금의 연공성뿐만 아니라 임금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직무급 및 그 영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추후 직무급에 대한 많은 실증

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 개발과 직무급의 다양한 효과

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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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the Job-based pay reduce the wage-tenure relationship in Korea?

Heejoon Park

Many Korean scholars have suggested the job-based pay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seniority-based pay. They are expecting that the job-based pay would be able 

to reduce the strong wage-tenure relationship existing in Korea and help resolve the many 

issues Korean firms are currently facing. This study used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job-based pay on the wage-tenure relationship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turn to 10 years of tenure was about 40 percent increase 

in wage. While the job-based pay in year t did not affect the wage-tenure relationship of 

year t+2,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age-tenure relationship of year t+4. Thus, the 

job-based pay did not reduce the wage-tenure relationship.

Keywords : pay reform, job-based pay, wage-tenure relationship


